
2018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Ⅰ. 예산개요

1. 세입예산

▣ 2018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은

2017년도 최종 예산대비 3.9% 감액된 6억1천4백만원임.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도 2018년도 2017년대비
증 감 증감률(%)

계 639,086 614,200 △24,886 △3.9

세외수입 15,109 22,137 7,028 46.5

경상적세외수입 3,063 3,787 724 23.6

재산임대수입 3,063 3,359 296 9.7

이자수입 0 428 428

임시적세외수입 12,046 18,350 6,304 52.3

기타수입 12,046 18,350 6,304 52.3

보조금 623,977 592,063 △31,914 △5.4

국고보조금등 623,977 592,063 △31,914 △5.4

국고보조금등 623,977 592,063 △31,914 △5.4



▣ 세입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도 2018년도 2017년대비
증 감 증감률(%)

계 639,086 614,200 △24,886 △3.9
경상적세외수입 3,063 3,787 724 46.5
재산임대수입 3,063 3,359 296 23.6
공유재산임대료 3,063 3,359 296 9.7
이자수입 0 428 428
기타이자수입 0 428 428

임시적세외수입 12,046 18,350 6,304 52.3
기타수입 12,046 18,350 6,304 52.3
시·도비반환금수입 10,369 18,350 7,981 77.0

국고보조금등 623,977 592,063 △31,914 △5.4
국고보조금등 623,977 592,063 △31,914 △5.4
국고보조금 623,977 592,063 △31,914 △5.4

2. 세출예산

▣ 비상기획관 소관 2018년 세출예산은 38억 1천 3백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34억 6천 4백만원 대비 10.1% 증액된 수준이며,

2017년도 간주처리 예산을 감안한 최종예산 34억 9천 7백만원 대비

9.1%가 증액된 수준임.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도 2018년도 2017년 대비
증 감 증감률

총 계 3,464,729 3,813,215 348,486 10.1

행
정
관
리

소 계 3,464,729 3,813,215 348,486 10.1
행정운영경비 153,487 156,307 2,820 1.8
재무활동 700 300 △400 △57.1
사 업 비 3,310,542 3,656,608 346,066 10.4

교 부 금 0 0 0 0



○ 2018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7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백만원)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17 예산
2018 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합 계 3,464 3,496 3,813 349 10.1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 305 305 306 1 0.4

서울안전통합센터 충무시설
유지관리 51 51 239 188 368.7

인력동원 실제훈련 및 자원관
리 34 34 4 △30 △88.3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121 121 121 0 0

예비군 육성·지원 347 347 350 3 0.9

예비군의 날 등 안보행사 실시 63 63 63 0 0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235 235 220 △15 △6.4

사회복무요원 관리 562 562 704 142 25.3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13 45 0 △13 △100

민방위교육운영비 628 630 667 39 6.3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
비 31 31 31 0 0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127 127 127 0 0

민방위교육장 운영 176 176 170 △6 △3.5

민방위교육 실습여건 개선 50 48 50 0 0

민방위장비 보급·확충 38 38 38 0 0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529 529 566 37 7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 153 153 156 3 2

재무활동(반환금및기타) 1 1 1 0 0



Ⅱ. 검토의견

1. 세입예산 검토

세외수입

전년대비 7백만원 증액(46.5%)된 2천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공유재산임대료

○ 민방위교육장 구내매점 임대에 따른 수입으로 구내매점이 점유하는

부분에 대한 건물 시가표준액과 토지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에 대부료율

5%1)를 반영하여 3백만원(전년도 3,063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2018년에는 3개년 계약을 새로 체결할 예정으로 현재 입찰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나, 민방위교육장 구내매점 임대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일반입찰(최고가 낙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으로, 향후 입찰공고 및 적정계약을 통한 세입확충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공유재산임대료 산출내역 : 335만 9천원

〇 세입전망 : 점유 건물 및 토지 가액의 5%

〇 산출방식 : 건물 시가표준액 7,035,956원+토지 개별공시지가 60,152,360원)×5%

<최근 3년간 민방위교육장 구내매점 임대료 수입>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징수예정)

징 수 액 1,725 3,085 3,085 3,063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제2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기타이자 수입

○ 전년도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및 민방위 장비 보급․확충 사업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최근 3년간의 이자수입 평균액인

43만원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음.

○ 당초 세입예산 편성 없이 세입처리 해오던 것을 2017년부터 ‘그외

수입’으로 세입예산에 편성했으나 2018년에는 ‘기타이자수입’으로

목을 변경한 바, 적기 반환을 통해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시·도비 반환금수입

○ 전년도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및 민방위 장비 보급․확충 사업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수입으로 2018년도 자치구

시비보조금 교부액에 최근 5년 평균(최저 13년도분 제외) 시비보조금

반환률(2.65%)을 반영하여 1천8백만원(전년도 1,036만 9천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시·도비 반환금 수입의 경우는 매년 예산 편성과 결산 상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바, 자치구에 교부한 보조금의 정확한 정산과 함께

매년 세입처리 규모 등을 감안한 적정 세입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근본적으로 보조금 교부 당시부터 정확한 보조금

규모를 파악하여 교부함으로써 불필요한 반환금 발생에 따른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음.

▶ 연도별 시도비반환금 예산 대비 징수실적 (단위: 천원)
세입처리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추계
예   산   액 8,168 8,734 8,345 10,367 10,369 18,350

시도비반환금(결산액) 11,145 3,501 24,248 15,227 22,140(징수예정액) -



그외수입

○ 민방위교육장 매점 공공요금 등에 대한 수입으로 2017년까지 그외수입으로

편성(1백6십7만7천원)하였으나, 2016년 8월부터 매점 전력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하여 매점 운영자가 고지서로 스스로 납부처리하도록 개선하여 공공

요금 발생 사유가 소멸된 바, 2018년도에는 세입을 미편성하였음.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용도가 지정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하는 자금으로,

행정안전부2)로부터 보조 받을 국고보조금 가내시(교부확정통지) 내역을 기준으로

5억9천2백만원(전년 대비 △5.4% 감액)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이는 ‘인력동원 실제훈련 및 자원관리(28,000천원 감액)’, ‘민방위대 창

설기념행사 경비(38,000천원 감액)’, ‘민방위교육운영비(16,836천원 증액)’,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2017년과 동일)’,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17,250천원 증액)’ 등으로 2017년도 교부액 대비 3천 1백만원 감액

가내시에 따른 것으로 보임.

◇ 국고보조금 매칭사업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교부
부처 세부사업명 2017년

(총액)
2018년
(총액)

증 감
(총액)

합  계 623,977
(1,269,094)

592,063
(1,268,837)

△31,914
(△257)

국  고
보조금

행  정
안정부

인력동원 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28,000
(34,165)

0
(4,450)

△28,000
(△29,715)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38,000
(45,000)

0
(0)

△38,000
(△45,000)

민방위교육운영비 299,527
(629,954)

316,363
(667,037)

16,836
(37,083)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4,250
(30,875)

14,250
(30,875)

0
(0)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244,200
(529,100)

261,450
(566,475)

17,250
(37,375)

2) 2017년 7월. 국민안전처 행정안전부로의 통합



※ 주요 감액 내역은 ‘인력동원 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전액(2천8백만원) 감액된 것으로, 이는 3년에 한번 실시하는 충무훈련

을 2018년에 실시 예정인 바, 전액 국비인 ‘충무훈련 보상금’에서

직접 집행할 예정에 따른 것이며,

※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는 2017년도 실시한 1회성 행사비로서,

2018년에 전액 감액된 것임(행정안전부 가내시 미통보).

2. 세출예산 검토

○ 비상기획관의 2018년도 세출예산은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3억6백만원)

사업 등 전년도 당초 예산(34억6천4백만원) 대비 10.1%(2017년도 간주처리

예산을 감안한 최종예산 34억 9천 7백만원 대비 9.1%) 증액된 38억1천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서울안전통합센터 충무시설 유지관리’ (2억3천9백만원), ‘인력동원 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4백만원),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1억2천1백만원), ‘예비군 육성·지원’(3억5천만원),

‘예비군의 날 등 안보행사 실시’(6천3백만원),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2억2천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7억4백만원), ‘민방위교육운영비’(6억6천7백만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3천1백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1억2천7백만원), ‘민방위

교육장 운영’(1억7천만원), ‘민방위교육 실습여건 개선’(5천만원), ‘민방위장비 보급·

확충’(3천8백만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5억6천6백만원)

가.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

○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 사업은 전쟁이전 국가위기관리 연습에 따른 국지

도발 대응연습과 전시전환 및 국가 총력전 연습을 통해 민·관·군·경 통합

작전 수행능력을 제고하고, 서울시민의 안보 공감대 확산을 통하여 비상

대비태세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전액 시비 사업으로, 2017년 대비

0.1% 증액된 3억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사무관리비’ 중 ‘통제부 및 종합상황실 상황판 제작’ 비용 4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안전통합센터 충무시설 유지관리’ 사업에서 통합상황실 디지털화를 위해

2018년 1억8천7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통합방위상황실에 DID시스템3)

등을 설치할 예정인 바,

중복적인 사업예산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전례답습적 예산편성

지양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또한, 을지연습 관련 예산은 전액 시비로서 사업 성격상 국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보여지는 바, 국비보조를 위한 추진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을지훈련과 관련하여 형식적, 전시성 행사를 비난하는 언론 보도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바, 시민 전투식량 체험 등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시민관심 제고를 위한 노력도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사업은 관계법령(「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및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재향군인회에 전적지

견학 및 안보 교육 등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전후세대에게 6.25전쟁 등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키고 시민 안보의식을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 2017년 대비 6.3% 감액된 2억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전후세대 전적지 견학’ 지원 예산의 경우 사업설명서를 보면, 구체적

산출 근거 없이 ‘1억8천만원 × 1식’으로 표시하였는바,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므로 구체적 산출기초에 근거한 예산심의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임.

3)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 : 공공정보 게시용 디스플레이 제품을 총칭한다.



○ 시민 안보의식 함양 프로그램의 경우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있는

기존의 전례답습적 행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후세대 의식변화에

호응할 수 있는안보의식함양컨텐츠개발에전향적인노력이요구된다고 하겠음.

○ 한편, 2017년 상반기 보조금 정산 검토보고 결과에 따르면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보조금전용카드 결제비율이 저조한 바, 총 집행액(1억4천백만원) 중

인건비(1,100만원)를 제외한 집행액(1억2천9백만원)은 보조금전용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나, 2017년 상반기 정산결과 카드 결제비율(4천6백만원,

35%)이 관련 지침(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70%)에 미달하는 바, 향후

인건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결제는 보조금전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기획관의 철저한 관리·점검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향군 안보포럼’ 사업과 관련하여 토론자 모두가 발표 및 토의 시 편향된

안보의식을 여과없이 드러내는 등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참석 대상자

또한 재향군인회원만으로 구성되는 등, 이념편향성 극복 및 정치적 중립

준수와, 참석대상자 다양화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바,

비상기획관은 고액의 시비 보조금(2억2천만원)을 교부함에 있어서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그 사용처 및 사업효과에 대하여철저한 감독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예산(안) 산출근거>

과목구분 2017년 본예산 2018년 예산(안)

민간경상사업보조

○전후세대 전적지 견학
148,500,000원*1식

= 148,500천원

○전후세대 전적지 견학
180,000,000원*1식

= 180,000천원

○ 6.25 상기 안보결의대회
30,000,000원*1회

= 30,000천원

○ 6.25 상기 안보결의대회
20,000,000원*1회

= 20,000천원

○향군 안보포럼
9,000,000원*3회

= 27,000천원

○향군 안보포럼
10,000,000원*2회

= 20,000천원

○나라사랑 안보교육
29,500,000원*1식

= 29,500천원

나라사랑 안보교육 폐지



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업은「병역법4)」에 따라 병역의무자로 공익목적

수행을 위하여 서울시(사업소 포함)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및

복무자세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17년 대비 25.3% 증액된

7억4백만원(전액 시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주된 증액 요인은 대통령 공약사항 중 ‘장병 복무여건 개선’에 의한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평균 기본급이

2017년 19만6천원에서 2018년 36만6천원으로 86.7% 인상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봉급’이 2017년 대비 70.0% 증액된 4억3천9백만원으로

편성된 것에 기인한 것임.

○ 현재 시·사업소 근무 사회복무요원은 554명으로 그 중 일반행정지원 분야

100여명에 대한 예산을 서울시에서 편성(5억4천6백만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회복무요원 관련 예산은 근무장소 및 성격에 따라 각 특별회계 또는

국비로 지원하고 있음.

○ 한편, 2017년 11월 3일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를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5)이 발의된 바, 서울시도 정부의

4) 병역법 제26조(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① 사회복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
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
의 지원업무 2.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③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분야의 분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
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으로부터 다음 해에 필요한 인원의 배정을 요청받으면
복무기관·복무분야·복무형태 및 배정인원 등을 결정한다.

5) 제안이유 : 이는 2015년 병영판정신체검사 규칙 개정으로 보충역 판정인원이 2배이상 늘어났으나, 

소집 인원은 늘어나지 않아 대기인원 급증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사회복무요원 봉급이 인

상될 경우 복무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을 줄이고자 한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인

건비를 국고에서 지급하게 하고자 함.



장병 복무여건 개선 계획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봉급 인상으로 인해 재정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금번 개정 법률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수급

요인을 정확히 진단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대한

보다 내실 있는 운영계획 수립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시·사업소 사회복무요원 현황> (단위 : 명)

※ 시 사업소 근무 사회복무요원 554명중 일반행정지원 분야 100명 서울시예산 편성

기 관 명 2017년 복무분야 기타

합 계 531
본 청 23

일반행정지원 서울시예산

동 부 도 로 사 업 소 12

남 부 도 로 사 업 소 9

북 부 도 로 사 업 소 14
서 부 도 로 사 업 소 4

성 동 도 로 사 업 소 9

강 서 도 로 사 업 소 11

중 랑 물 재 생 센 터 16 행정기관경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광 암 아 리 수 정 수 센 터 8

환경보호감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구 의 아 리 수 정 수 센 터 11

뚝 도 아 리 수 정 수 센 터 19

영 등포아 리 수 정 수 센 터 14
암 사 아 리 수 정 수 센 터 15

강 북 아 리 수 정 수 센 터 10

서 울 물 연 구 원 3 일반행정지원 서울시예산

어 린 이 병 원 2
환자구호업무 보건복지부 국비은 평 병 원 36

서 북 병 원 18

동 부 공 원 녹 지 사 업 소 46

환경보호감시 산림청 국비
서 부 공 원 녹 지 사 업 소 50
중 부 공 원 녹 지 사 업 소 33

한 강 사 업 본 부 40

보 건 환 경 연 구 원 17

일반행정지원 서울시예산
서 울 역 사 박 물 관 2
한 성 백 제 박 물 관 2

서 울 도 서 관 2

서 울 시 립 대 학 교 12

소 방 재 난 본 부 116 재난안전관리 국민안전처 국비



라. 민방위교육 운영비

○ “민방위 교육 운영비” 예산은 민방위대원 교육을 통한 민방위대원의

재난대응능력 강화와 민방위훈련, 민방위리더 양성 비용 등을 자치구에

지원하여 사업효과를 제고할 목적으로 국고보조금에 분담 예산으로

2017년 대비 5.9% 증액된 6억6천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이 중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으로 연간 2억9천9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민방위대 교육과 관련하여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특정 강사에 대해 교육기회가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 바, 강사의 편성에 있어서 강의기회가 균등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비상기획관의 개선방안 마련 및 사업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행정사무감사 자료(350에서 357페이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강의 횟수가 가장 많은

강사는 ‘17년 9월까지 162회 강의하고 1,662만원의 강사료를 받은 반면, 강의를

한번도 하지 않은 강사가 8명에 달하여, 다양한 강의가 실시되도록 강사간 편중되

지 않은 강의시간 배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조치를 받은 바 있음.

○ 또한 민방위대원 교육과 관련하여 강사의 듣기 민망한 저속한 표현이나,

성희롱 발언 등에 대하여 꾸준한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강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행정사무감사의 지적도 있었던 바, 대학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협조를 받아 폭 넓은 강사를 초빙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마.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사업은 「민방위기본법6)」에 따라 국고보조금과

시비 및 구비 매칭(3 : 3.5 : 3.5)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지역민방위대 방
6) 민방위기본법 제4조(재정상의 조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의 예방과 신속한 수습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

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등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독면을 구매하여 자치구에 배부하는 사업으로 2017년 대비 7% 증액된

5억6천6백만원(국비 포함)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당초 연간 2만5천개 구매 목표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23,000개,

2016년에 22,000개, 2017년에 19,400개를 구매하였고, 2018년에도

20,800개를 구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바, 방독면 구매 단가 인상과

2017년 확보율이 29.2%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독면 확충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세출 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과목구분 2017년 본예산 2018년 예산(안)

자치단체자본보조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37,000원*22,000개*0.65

= 529,100천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42,000원*20,750개*0.65

= 566,475천원

전문위원 : 김태한
입법조사관 : 최석훈

<방독면 확충 내역>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획 25,000개 25,000개 22,000개 20,750개

달 성 23,426개 22,012개 19,380개 추진예정


